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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민변․참여연대,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임직원 등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고발

오늘(23일) 11시 특검수사 관련 조직적 증거은폐 시도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회장: 백승헌),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오늘(2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및 ‘삼성특검’ 수사와 관련하여 삼성그룹의 대주주․

임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 은닉하거나 이를 교사한 혐의(형법 

제155조 제1항)로 성명불상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임직원들과 성명불상 삼성전자 경

영지원총괄본부 임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모든 사업장에 내려 보낸  ‘보안지침’에는 ▲2001년 

이전 작성문서 ▲시민단체, 관청, 구조조정본부, 자회사, 관계사 관련자료 ▲구조본이 

실시한 경영진단문서 등을 모두 파기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또한 

‘개인통장은 회사에 두지 말고, 공무원에게 받은 명함은 즉시 폐기할 것’과 ‘임원은 

부장을, 부장은 차․과장을 점검해 실행 여부를 보고할 것‘울 지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한다.

지난 11일 금요일 저녁 ’일요일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테니 모두 출근할 것‘을 지시

하는 지침을 받았다는 것과, 이건희, 이재용, 이학수 등의 이름이 들어간 문건들은 

내용을 불문하고 모두 없앴다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한 간부의 증언도 있다고 한

다.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의 경우도 2007년 11월부터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컴퓨터

와 책상 서랍을 점검하면서 자료 삭제 및 분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삼

성SDI 본사에서는 보유중인 모든 문서를 ’넷디스크‘로 옮겨 저장하고 개인용 PC자료

를 삭제하라는 문서로 된 지침도 공개된 바 있다.



3. 이러한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볼 때, 대주주․임원의 범죄사실을 면하기 위하여 문서 

폐기 등을 한 혐의는 형법 제 155조 제1항에서 언급하는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한

다. 또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

하게 한 혐의에 대하여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99도5275)

4. 삼성그룹은 이전에도 ▲1998년 삼성자동차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관으로부터 증거자

료를 빼앗아 파기한 적이 있고 ▲1999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가 ‘공정거래 조사 

관련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라는 지침을 통해 내부 자료 폐기를 지시한 적도 있으며 

▲2000년 4차 부당내부거래 조사 당시 자료은폐를 지시한 문건이 공개된 적도 있다.

김인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부사장도 2003년 검찰조사에서 그 존재를 인정한 삼

성본관 27층 비밀 금고 등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은 삼성그

룹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5. 민변과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삼성SDI 등에서 벌어진 조직적

인 증거인멸 등의 시도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단발성 위법행위가 아니라, 권력화한 

자본이 국가시스템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굴복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규정하고 엄중히 

수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끝

▣별첨자료▣

1. 삼성그룹의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고발장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